
웨스턴유니온 해외송금서비스 신∙구조문 대비표 

 

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 

 

현 행 개 정(안) 비고 

제3조(송금 한도) 

①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송금하거나 수취할 

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

1. 1회: 미화 5천불 (단, 국가에 따라 변경될 수 

있습니다) 

2. 1년 누적: 미화 5만불 (실명번호 단위) 

② 송금 금액은 전자금융거래 이체 한도에 합

산되지 않으며, 다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

한도와 별도로 관리됩니다.  

 

 

<신 설> 

 

 

제3조(송금 한도) 

①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송금하거나 수취할 수 

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

1. 해외송금 보내기(송금) 

1회: 미화 1만불 (단, 국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

습니다) 

1년 누적: 미화 10만불 (실명번호 단위) 

2. 해외송금 받기(수취) 

1회: 미화 5천불 (단, 국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

습니다) 

1년 누적: 미화 10만불 (실명번호 단위) 

② 송금 금액은 전자금융거래 이체 한도에 합산되

지 않으며, 다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한도와 

별도로 관리됩니다.  

 

 

부   칙  

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 

 

 

- 

기획재정부 

무증빙 

해외송금 

체계 

개편에 

따른 개정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